
견책처분취소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2019구합○○○○○ [1심] 사건유형 공무원신분

원  고 □□□ 피  고 인천광역시교육감

판결선고일 [1심]2020. 1. 17. 원고승소 비  고

사건개요

❍ 원고는 2015. 8. 20. ~ 2018. 8. 20. ○○○○○○학교 교장으로 파견 근무하였는데, 

교사 추가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자로 하여금 채용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, 

응시자로 하여금 면접위원들이 서명한 2차 면접심사 결과표에 점수를 기재하라고 

지시하는 등 직장연고 및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음. 

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(견책) 결과에 따라 2019. 3. 14. 

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음. 

❍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. 3. 26.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,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

2019. 6. 19. 기각결정을 하였고, 원고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의 일탈·남용한 위법한 

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

주  문
 1. 피고가 2019. 3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. 

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

판결이유

❍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

 -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

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

징계사유와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

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징계양정에 관한 

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

결  론  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